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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도 지역 여객  운  등 지

원  개 안

 안

 
1136

월  : 2014. 4.   .

     : 천 역시

1. 개 사

  해양수산 「도 민 여객  운 지원 집행지 」  변경사항  

하고  개 하는 것 .

2. 주 내

  가.  도 민  (주민등  마 고, 30  상 경과한 )  

변경함. (안 2 2 )

  나. 운   지원  에 차량운  가 신 함. (안 2 4 )

3. 참고사항

  가.  검  췌사항

  나. 비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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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     

천 역시 도 지역 여객  운  등 지

원  개 안

천 역시 도 지역 여객  운  등 지원   다 과 같  

개 한다.

2 2   “상주하는”  “30  상 경과한”  하고, 같   

4   “여객운 과”  “여객운 , 차량운  ”  한다.

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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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․구조문 대비표

       행 개       정       안

2 ( )  에  사 하는 

어  는 다 과 같다.

  1. (생략)

  2. “도 민” 라 함  1  

천 역시민  도 에 주민등

 고 상주하는  말한다.

  3. (생략)

  4. “운   ( 하 “운  등”

라 한다)” 라 함  여객 사

가 계 에 신고하여 수리

고 시, · 에 통지한  여

객운 과 여객 미  료등

 말한다.

2 ( ) 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.

  1.  ( 행과 같 )

  2.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 30  상 경과

한 --------.

  3. ( 행과 같 )

  4.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 여

객운 , 차량운  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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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  췌사항

계법령

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

  - 2 ( )

  - 3 (지원 )

  - 3 2(차량운  지원)

“내  별지 ”

련법규

정비대상
“해당사항 없 ”

특 사항 “해당사항 없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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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 췌사항

【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】

2 ( )  지 에  사 하는 어  는 다 과 같다. 

  1. “도 ”라 함  「도 개 진 」 2  규 에  도   연

도 가 아닌 도  말한다.

  2. “도 민” 라 함  1항  규 에  도 에「주민등 」에 거 

주민등  어 는  말한다.( 등 에 거 지가 도  

 포함한다)

  3. “내항여객 ” 라 함 「해운 」 4  규 에 라 내항여객운

사업  허    말한다.

  4. “도 민 차량” 라 함  도 민  등  차량  도 민 지

 100%  차량  말한다. [신  ‘13.12.30][개  ‘14.3.12]

3 (여객운  지원) ① 도 민 여객운  지원  도 에 주민등  필

하고 30  상 경과  후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

지원하 , 지원  6 4항 내지 7항에 다. [개  ‘13.12.30][개

 ‘14.3.12]

  1. 도 민  신  주민등  등재  도 에 항하는 내항여객  

한 경우 [개  ‘13.12.30]

  2. 도 민  내항여객  하여 도 ( 신  주민등  도  동 한 

단체  할 역에 한 도  말한다.)간  동하거나,  하

여 내  미  경 하는 경우

  3. [삭  ‘06.5.30]

  ② 도 에  다  도  한 경우에는 1항 본문에  경과

건  하지 아니 한다.[개  ‘14.3.12]

3 2(차량운  지원) ① 도 민 차량운  지원  3  각  어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 민  도 민 차량  가지고 여객 에 

승 하는 경우에 어 상한액 없   지원하 , 지원  

신고  차량운  20%  한다. [신  ‘13.12.30][개  ‘14.3.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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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② 1항에  도 민 차량운  지원 상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비 업  산차량 어야 한다. [신  ‘13.12.30][개  ‘14.3.12]

  1. 5  미만  물 동차

  2. 2,500cc 미만 승 동차

  3. 승차 원 15  하  승합 동차

  ③ 도 민 차량 승  1  1  매  원  한다. [신  ‘13.12.30]

  ④ 도 민 차량승   5 에  산매  하여야 한다. 

[신  ‘13.12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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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  계 

1. 비  생   문 

  가. 도 민에 한 차량운  지원규  신 .

  나. 2 ( ), 3 (운  등 지원  수 상  지원 )  

4 (지원  담주체  재원) 

2. 비  계결과

  가. 계  

   ○ 도 민 차량운  보  : 84,000  × 7,500원 = 632 만원

     * 2013년 도서민 차량 운송량 추정, 도서민 차량 운송비(소형 20%) 용

  나. 계 결과

   

사업비 2014 2015 2016 2017

도 민 차량 

운  보
2,410 316 664 698 732

재
원
별

비 1,205 158 332 349 366

시비 1,205 158 332 349 366

(단  : 백만원)

     * 2014년 운임보조비 : 7월 1일부터 지원으로 추계비 50% 용

  다. 재원 달 안 : 비(50%), 시비(50%)

3. 연도별 비  계  : 

4. 

해양도 책과       상   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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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비  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만원)

  1차 도  
(2014 )

2차 도
 (2015 )

3차 도
 (2016 )

4차 도
(2017 )

5차 도
 (2018 ) 계

 - - - - - - -

계 - - - - - -

도 민 차량 
운  보 316 664 698 732 768 3,178

계 316 664 698 732 768 3,178

재원 달 316 664 698 732 768 3,178

     비 158 332 349 366 384 3,178

시비

    계 158 332 349 366 384 3,178

계 158 332 349 366 384 3,178

특별 계

    

․ 비

민  간

  타


